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의2] <신설 2018. 12. 28.>

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(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)

1. 화학물질의 제조, 정제, 이송, 시료채취, 분석, 세정 및 장비 보수, 장비 또는

용기의 선적 및 하적,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정화 및 창고 보관을 포함한 해당

화학물질의 전체 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ㆍ환경으로의 노출

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되어 엄격하게 통제ㆍ관리

될 것

2. 훈련을 받은 담당자만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할 것

3. 세정 및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, 제조공정이 시작되어 해당 화학물질이 투입

되기 전에 정화 및 세척 등의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

4.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이 생성되는 경우, 정화, 청소

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ㆍ환경으로의

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될 것

5.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절차는 해당 제조현장의 운영자가 엄격하게 관리하

고,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

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ㆍ보존할 것


